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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 제도 도입의 취지는 세제혜택의 
효과가 입장요금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보도내용>

□ 10월 15일(토), 한국경제는 “세금 더 낼래? 그린피 낮출래?…골프장들 

법 개정에 ‘분통’”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가격 통제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 인상 등 핵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내년 1월까지 골프장 운영사들이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전환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ㅇ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은 2022년 5월 국회에서 이루어진 체육시설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의 효과가 

입장요금에 반영되어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과도한 요금

인상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대중골프장(0.2~0.4%)은 회원제(4%)에 비해 10배~20배 낮은 세율(재산세율) 적용

** 코로나 19 이전 대비 ’22년 대중골프장 입장요금 인상률은 주중 41%, 주말 28.5%

  - 또한, 시행령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심사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될 예정입니다. 

 ㅇ 대중형 골프장의 요금기준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비회원

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지정신청은 세율 적용 시점을 감안



하면 2023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우리부는 업계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ㅇ 우리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이후 대중골프장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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